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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근로자들에 의한 대표이사 주거지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 
인용 
[대상판결 : 제주지방법원 2016. 6. 14.자 2016카합10019 결정] 

 
제주도 B회사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 및 이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하는 

데에 그치지 않고, 그 회사 대표이사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까지 진출하여 회사와 경영진

을 비난하는 집회ㆍ시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. 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및 집회ㆍ시위를 주

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주거지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ㆍ시위를 하거나 

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집회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. 

 

지평 노동팀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였고, 제주지방법원은 2016년 

6월 14자로 주거지에서의 집회ㆍ시위가 채권자들 및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

할 우려를 인정하여 집회ㆍ시위 금지, 대표이사 비방 내용의 현수막 철거,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

인용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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